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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

박 완 규 
앙 학교 교수

1. 서 론

기 재정수요액의 산정은 앙정부가 지

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데 있

어서 핵심 인 차로서, 그 요성을 고려

할 때 지방교부세제도 자체의 성패를 가늠

한다고 할 수 있다.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

서는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

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지속 으로 개

선․보완해 온 것이 사실이다. 그러나 공식

보조 (formula grant) 형태인 지방교부세

의 교부방식의 생명은 객 성  보편성에 

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

이 산정방식에 제 로 반 되는 데에는 한

계가 있다. 이와 련하여 재 기 재정수

요액 산정에 31개 측정항목, 21종의 측정

단 가 사용되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

지만 앞으로도 지방재정 여건이나 행정수

요의 변화에 따라 측정항목이 더욱 다양화

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 지  

재의 산정방식도 매우 복잡하므로 단순화

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. 자의 경우는 

기 재정수요액이 실제 지방재정수요를 가

 정확히 반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내

재하고 있다. 그러나 기 재정수요액은 자

치단체 개개의 특별한 재정실태를 무시하

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, 지리 , 사

회  제반여건에 응하는 합리 이고도 

타당한 수 의 ｢표 인 재정수요｣로 산

정되는 것1)이라면 이는 자의 논리와 정

면으로 배치된다. 따라서 기존의 복잡한 산

정방식 존재근거는 기 재정수요액과 지방

정부가 실제 지출하고자 하는 액2)을 근

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기 재정수요

액에 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. 

만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

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주목 이라면 후자

의 경우처럼 재보다 훨씬 단순화된 산정

1) 행정자치부(2002A), p.18 참조.

2) 산규모로 볼 수 있다.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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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을 택함으로써 목 도 달성하는 동시

에 지방교부세 배분의 투명성, 측가능성

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3)     

본고에서는 행 기 재정수요액 산정방식

상의 문제 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

시하고자 한다. 2 에서는 기 재정수요액 

산정방식이 간략하게 요약되고, 3 에서는 

산정방식의 문제   개선방안이 정리되

며 마지막으로 4 에서는 결론이 도출된다.

2. 기 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

개요4)

기 재정수요액은 다음과 같이 세 구성

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진다.

기 재정수요액 = 기 수요액 + 보정수

요액 + 수요인센티

기 수요액은 측정항목별로 각 지방자치

단체가 표 인 수 의 행정을 수행하는 

데 필요한 일반재원을 산정하는 것으로, 각 

측정항목별 측정단 의 수치에 단 비용을 

곱하고 여기에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

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해진다. 즉

기 수요액 = ∑(측정항목별 측정단 수

치×단 비용×보정계수)

측정항목은 지방 산을 기능별․성질별

로 분류하여 표 인 경비의 종류를 설정

한 것으로 의회비, 선거비, 인건비, 일반

3) 박완규(1997), pp.237-238 참조.

4) 행정자치부(2002A) 참조.

리비, 행정정보화비, 읍면동비, 징세비, 문

화체육비, 홍보비, 보건 생비, 청소비, 환

경공해비, 공원녹지비, 사회복지비, 노인복

지비, 기 생활보장비, 도시계획비, 지역개

발비, 농업비, 수산비, 임업비, 지역경제비, 

진흥비, 상수도비, 하수도비, 도로개량

비, 도로유지비, 하천비, 교통 리비, 민방

리비, 소방 리비 등 모두 31개이다.

측정단 는 각 측정항목별로 재정수요를 

합리 이고 객 으로 산정하기 해 선

정된 지표로 지방의원수, 선거구수, 지방공

무원정원, 공무원정원, 가구수, 읍면동공무

원정원, 인구수, 공원면 , 노령인구수, 국

민기 생활보호 상자수, 행정구역면 , 경

지면 , 수산업종사자수, 임야면 , 사업체

종사자수, 수인구수, 미개량도로면 , 도

로의 면 , 하천의 연장, 자동차 수, 민방

원수 등 모두 21종이다.

단 비용은 각  자치단체마다 표 인 

조건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 이며 

타당한 수 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경

우 는 표 인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

소요되는 경비의 1단 당 비용이다.5)

보정계수는 기 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

5) 측정항목 X의 단 비용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

다. 우선 측정항목 X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

산액을 종속변수로, 측정단 를 포함한 여타 

련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

결과 도출된 회귀식에 각 자치단체의 설명변수 

수치를 입하여 추정한 종속변수의 값이 각 

자치단체의 표 행정수요액이 된다. 를 들어 

시의 경우 측정항목 X의 단 비용은 각 시의 

표 행정수요액 합계를 시의 측정단  수치 합

계로 나 어 구한다. 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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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단 비용의 획일 인 용, 기타의 사유

로 인하여 각  자치단체의 기 재정수요

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일정한 방식에 

따라 산정되어 보완을 해주는 수치이다.6)

보정수요액은 측정항목  측정단 의 

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상 는 재

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

비를 가산해주는 보정으로 2002년도의 경

우 등교원인건비 부담  수요보정, 교육

비특별회계 출  수요보정, 일반재정보

 수요보정, 도농복합시 재정수요보강 등

이 해당된다. 

인센티 는 건 재정 운   자구노력 

유도를 한 제도로 수요인센티 와 수입

인센티 가 있는데 기 재정수요액 산정에 

포함되는 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무원정원 감축

   (당해단체 표 정원-당해단체 지방공

무원정원)×인건비  일반 리비 단

6)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 재정

수요액의 보정은 ①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

일 이후의 측정단  수치가 격히 증가하거나 

감소되는 경우, ②측정항목  측정단 의 경

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

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, ③국고보

조의 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

이 증가되는 경비와 국가 인 시책수행을 한 

필수 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, ④자

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

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

⑤측정단 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 도의 

정도에 따라 체증 는 체감하는 경우, ⑥기타 

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하여 기 재정수

요액의 합리 인 산정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

고 있다. 

비용

②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

   (당해단체 정인원-당해단체 보유인

원)×1인당 연간경비

③ 경상경비 감

   (당해단체 표 경상경비-당해단체 경

상경비)

④ 상수도요  실화

   ( 년도 실화율- 년도 실화

율)×결손차액

⑤ 읍면동 통합유도

   (통합이  해당 읍면동의 표 행정수

요-통합이후 해당 읍면동의 표 행정

수요)

⑥ 지방공공청사 리 정화

   (청사 표 면 에 의한 일반 리비-

청사 보유면 에 의한 일반 리비)

3. 기 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

문제 과 개선방안

  가. 지방교부세제도의 본지 련

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교부

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 에 필요한 

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

지방행정의 건 한 발 을 기하는 것이 목

으로 되어 있다. 이 목 을 보다 구체화

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

화하는 재원의 균형화와 내국세의 일정비

율을 안정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 하는 

재원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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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수요액의 산정도 이 목 에 부합되도

록 수행되어야 한다. 어차피 매년 지방교부

세로 배분되는 규모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

로 정해져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무한

정한 재정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

없으므로 결국 지방교부세의 최우선  목

표는 한정된 재원의 배분을 통한 자치단체

간 재정력 격차 완화이어야 할 것이고 이 

목표를 수행하기에 기 재정수요액 산정방

식은 무 복잡하므로 단순화가 요구된

다.7)

나. 측정항목 련

 1) 산과목과의 계

행 기 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은 과거에 

비해 지방자치단체 산 분류와 많은 부분 

일치되고 있다. 일반행정비에 ①입법  

선거 계비, ②일반행정비가 포함되고 사

회개발비에는 ①교육  문화비, ②보건 

 생활환경개선비, ③사회보장비, ④주택 

 지역사회개발비 등이 포함되며, 경제개

발비에는 ①농수산개발비, ②지역경제개발

비, ③국토자원보 개발비, ④교통 리비 

등이 포함된다. 민방 비에는 ①민방

리비, ②소방 리비 등이 포함된다. 따라서 

지방자치단체 산 분류  측정항목에 포

함되지 않는 것은 지원  기타 경비로 그 

구체  내용은 지방채상환, 제지출 , 교부

, 비비 등으로 이들은 지방교부세제도

의 존재의의에 비추어볼 때 포함되지 않는 

7) 단순화 방법은 아래에서 구체 으로 논의된다.

것이 타당하다.8)  다만 지방 산 과목의 

기능별 분류와 일치하는 여타 측정항목과 

달리 경비성질별 분류에 해당하는 인건비

가 측정항목에 포함된 것은 일 성 측면에

서 문제가 되므로 인건비를 제외하는 신 

각 측정항목에서 인건비 수요를 포함시키

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. 

2) 측정항목의 수 

측정항목이 지나치게 포 이면 산정상

의 정확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, 한 필

요 이상으로 세분화되면 산정과정이 복잡

해지므로 양자간을 충하는 선에서 결정

하고 있다(행정자치부, 2002A). 하지만 

충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지방교부세제도

의 본질에 충실치 못하게 될 수 있다는 

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 행 기 재정수요

액 산정방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

지출소요( 산)규모에서 스스로 조달하지 

못하는 부분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메워주

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단된다. 그러나 

지방자치단체의 산규모가 효율 인 재정

운 을 제로 도출된 규모라는 보장도 없

고, 지 의 산규모가 지역주민의 후생을 

고려할 때 정 규모라는 보장이 없는 상

황에서 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

를 통해 부족분을 채워 다는 것은 논리상 

설득력이 부족하다.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

의 최우선  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

정력 격차 완화가 되어야 하고 이 목표를 

8) 2002년도 산기 으로 지원  기타 경비의 

일반회계(총계)에서의 비 은 약 11%이다.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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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하는 데에는 복잡한 산정방식이 필요 

없다. 하나의 안으로 자치단체의 산분류

와 일치하도록 일반행정비, 사회개발비, 경

제개발비, 민방 비 등 4개의 측정항목을 

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.9)

3) 지방자치단체 유형

행 측정항목의 경우 역이든 기  등 

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일률 으로 

용되고 있다. 측정항목이 지 보다 폭 

단순화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

재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고 제하면 서울

특별시와 역시, 도 등 역자치단체 내에

서도 각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이 상이

하고 기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와 군의 

기능이 상이하다는 을 감안하면 같은 

측정항목을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일

본의 경우10) 토목비  하천비는 도도부

에만 포함되는 반면 토목비  도시계획비, 

공원비, 하수도비 등은 시정 에만 포함되

고 교육비의 경우 특수교육자학교비는 도

도부 에만 포함되고 있다. 산업경제비의 

경우에도 임야행정비, 수산행정비 등은 도

도부 에만 포함되고 있다. 우리나라의 경

우에도 특별․ 역시와 도간, 기 자치단체

인 시와 군간에 수행하는 기능이나 사무가 

서로 다르므로 이를 반 하기 해 측정항

목의 부분  차별화가 필요하다.

9) 배인명(2001)은 장기 인 개선방안으로 일반행

정비, 사회개발비, 지역개발비 등 세 개의 수요

함수로만 기 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

제시하 다. 

10) 행정자치부(2000), p.68 참조.

다. 측정단  련

1) 측정항목과 측정단 의 연계

측정항목과 측정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

기 해 지속 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던 

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

것으로 단된다. 그 동안 주로 각 측정항

목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산 규모와 측

정단  후보들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

그 계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측정단 로 

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. 그 방식에 

어떤 오류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

무 수치의 크기에 치 하다 보면 논리 인 

연계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상

계수의 크기 등 정량 인 방법뿐만 아니

라 논리  연계와 같이 정성 인 측면도 

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이 같은 개선방

안은 자연스럽게 측정항목당 반드시 하나

의 측정단 가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

로 이어진다.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비(도도

부 )의 경우 교직원수와 생도수 등 두 측

정단 가 존재하고, 특수교육자학교비(도도

부 )의 경우도 교직원수, 아동․생도수, 

학 수 등 세 측정단 가 존재한다(행정자

치부, 2000)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굳이 측

정항목당 하나의 측정단 를 고집하지 말

고 정성 ․정량  분석을 통해 경우에 따

라서는 한 측정항목에 복수 개의 측정단

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. 를 들어 징세비

의 경우(가구수)11) 과세건수, 지방세 징수

액 등이 고려될 수 있고, 청소비의 경우(가

11) 호 안은 기존의 측정단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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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수) 행정구역 면 , 환경미화원수 등이 

고려될 필요가 있으며, 기 생활보장비의 

경우(기 생활보호 상자수) 미취업인구수, 

도시계획비의 경우(인구수) 주간인구수, 수

산비의 경우(수산업종사자수) 방 제 연장, 

진흥비의 경우(인구수) 지 면 , 

하수도비의 경우(인구수) 하수도 연장, 하

천비의 경우(하천연장) 하천면  등이 기존

의 측정단 에 한 안 는 보완지표로 

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.

2) 측정단 의 수

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만일 측정항목

을 지방 산 과목과 가  일치시켜 4개

로 축소하게 되면 자연히 측정단 의 수도 

폭 어들게 된다. 한 지방교부세의 목

표를 지방재정력 격차의 완화에 두고 

인 개편을 하게 되면 측정항목 자체가 

모두 없어지고 그 신 몇몇 주요 변수에 

의해 지방교부세가 배분될 수 있으며 이 

때에는 측정단 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

의 수는 어들게 될 것이다. 임성일(1996)

에 의하면 국의 경우 세입지원교부

(Revenue Support Grant)의 표 지출평가

액(SSA)을 산출할 때 인구지표를 측정단

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

하나 측정지표의 종류가 고 특히 인구특

성을 세분화하여 반 한 은 우리와 다르

다. 한  김경환(1998)에 의하면 1992～

1997년 기간  역시  도와 시의 기

재정수요액 변동분의 90.3～99.9%가 면

과 인구에 의해 설명되고 1997년의 경우 

군의 기 재정수요액의 92%가 면 , 인구, 

인구 1,000명당 공무원수 등 세 변수에 의

해 설명된다.

3) 지방자치단체 유형

측정항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측정단

의 경우에도 모든 자치단체에게 일률 으

로 동일한 측정단 가 용될 필요는 없다. 

그리고 설령 각 자치단체에 동일한 측정항

목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측정단

가 반드시 용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. 

한 로 일본의 경우 도도부 과 시정 에 

공통  측정항목인 소학교비의 경우에 그 

측정단 가 도도부 의 경우 교직원수인데 

반해 시정 의 경우는 아동수  학 수로 

상이하다.

라. 단 비용 련

단 비용은 측정항목별 동종 자치단체의 

산규모 추정액(표 행정수요액) 합계를 

동종 자치단체의 측정단  수치 합계로 나

어서 구하므로 실제 평균 산규모에 근

시키기 한 인 인 과정이라 할 수 

있다. 따라서 단 비용 계산과정에는 비용

극소화 노력 등 효율성에 한 고려가 

 안 되고 있어 방만한 재정 운 을 우회

으로 지원하는 역기능을 행한다고도 볼 

수 있다. 따라서 평균 개념을 사용하지 말

고 평균보다 우수한 재정운 을 하는(비용 

측면에서는 평균보다 은 비용을 사용하

는) 자치단체의 단 비용을 채택함으로써 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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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자치단체에 비용 시 마인드를 심어

 필요가 있다.

마. 보정계수 련1 2 )

1) 산정공식 논리상의 문제

보정계수는 측정항목에 따라 다음의 두 

방법  하나를 용하고 있다.13)

보정계수 1 = (당해 자치단체 측정항목 

X의 표 행정수요액 ÷ 당해 자치단체 측

정항목 X의 측정단  수치) ÷ 측정항목 

X의 단 비용

보정계수 2 = {(당해 자치단체 측정항목 

Y의 표 행정수요액 + 당해 자치단체 측

정항목 Y의 지역균형수요액) ÷ 당해 자치

단체 측정항목 Y의 측정단  수치} ÷ 측

정항목 Y의 단 비용

보정계수 1(이하에서는 m이라 부르기로 

함)의 경우 기 수요액과 보정계수, 그리고 

표 행정수요액간의 계는 다음과 같다.

12) 박완규(2002), pp.72-87 참조.

13) 보정계수 1이 용되는 측정항목은 의회비, 

선거비, 인건비, 일반 리비, 행정정보화비, 징

세비, 문화체육비, 환경공해비, 사회복지비, 노

인복지비, 생활보호비, 임업비, 진흥비, 하

수도비, 도로유지비, 민방 리비, 소방 리

비 등이고 보정계수 2는 읍면동비, 홍보비, 보

건 생비, 청소비, 공원녹지비, 도시계획비, 지

역개발비, 농업비, 수산비, 지역경제비, 상수도

비, 도로개량비, 하천비, 교통 리비 등에 

용되고 있다.

X의 기 수요액 = X의 측정단  수치×

X의 단 비용×m              (1)

m = X의 표 행정수요액 ÷ (X의 측정

단  수치×X의 단 비용)       (2)

식 (1)과 (2)로부터

X의 기 수요액 = X의 행정수요액  (3)

따라서 보정계수 1의 경우 X의 표 행정

수요액 자체가 X의 기 수요액이 되므로 

보정계수의 산정이 무의미하다.

2) 지방자치단체 유형

표 행정수요액 산정공식의 경우 측정항

목에 따라 어떤 것은 시․군 공통으로 사

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,14) 시와 군의 산

정공식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.15) 

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자의 인 것으로 

단되므로 환경  차이를 고려하여 시와 

군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

으로 단된다.

3) 표 행정수요액 산정 함수 형태

표 행정수요액과 련하여 회귀식의 

14) 의회비, 선거비, 징세비, 홍보비, 보건 생비, 

노인복지비, 생활보호비, 도시계획비, 수산비, 

임업비, 지역경제비, 상수도비, 하수도비, 도로

유지비, 하천비, 교통 리비, 민방 리비 등

이 이에 해당된다.

15) 인건비, 일반 리비, 행정정보화비, 읍면동비, 

문화체육비, 청소비, 환경공해비, 공원녹지비, 

사회복지비, 지역개발비, 농업비, 진흥비, 

도로개량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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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 여부는 두 가지로 단할 수 있다. 첫

째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

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것

은 결정계수(R2) 는 조정된 결정계수

(Adj R2)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불

행히도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에는 이 수치

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. 그러나 이를 미루

어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

비 유지계수(ω)이다. 즉 비 유지계수는 

실제 산규모와 회귀식에 의한 산규모의 

추정치인 표 행정수요액간의 괴리를 조정

해주는 수치이다. 만일 동종 자치단체의 측

정항목 X에 한 표 행정수요액 합계가 

실제 산규모의 80%에 불과하다면 비

유지계수는 1/0.8=1.25가 되는 것이다. 따

라서 비 유지계수의 값이 1에서 멀어질수

록 회귀식에 의한 추정치는 실제 산 규

모를 과  는 과소 추정하고 있다고 볼 

수 있다. 둘째는 자연 수 형태의 회귀식을 

사용할 경우 변수의 값은 반드시 0보다 커

야만 한다. 따라서 회귀식에 들어가는 변수

의 자치단체별 찰치 가운데 하나라도 그 

값이 0인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

수 형태의 회귀식을 사용할 수 없다.

가) 비 유지계수

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16) 의회비의 경

우 시의 비 유지계수는 0.789인 반면 군

의 비 유지계수는 1.161이다. 시의 경우 

표 행정수요액이 실제 산규모에 비해 

과다 추정되었음을 의미하고 군의 경우 과

16) 행정자치부(2002B) 참조.

소 추정되었음을 의미한다. 따라서 설명변

수의 조정을 통한 측정확도의 제고가 필

요하다. 비 유지계수가 특별히 크거나 작

은 경우를 들면 시의 일반 리비의 경우 

3.977로 추정치가 실제 산규모의 1/4밖에 

안될 정도로 과소 추정의 정도가 심한 것

을 알 수 있다. 시의 문화체육비의 경우도 

비 유지계수가 3.505로 매우 높다. 군의 

청소비의 경우는 비 유지계수가 0.630으로 

과다 추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. 사회복

지비의 경우 시의 수치는 6.615, 군의 수치

는 9.513으로 과소 추정의 정도가 매우 심

한 반면 지역개발비의 경우는 시의 경우 

0.053, 군의 경우는 0.067로 과다 추정의 

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. 군의 도로개

량비의 경우도 비 유지계수가 4.323으로 

나와 과소 추정의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

있다.

나) 자연 수 형태

문화체육비의 경우 군 가운데 옹진, 충남 

계룡은 지방문화재의 수가 0인데 이 사실

을 무시하고 자연 수 함수 형태로 표 행

정수요액을 산정한 것은 원천 으로 잘못

된 것이다. 공원녹지비의 경우 군 가운데 

옹진은 공원면 과 도시공원면 의 값이 0

이고, 11개 군에서 공원 련 공무원수가 0

이므로 자연 수 형태의 회귀식이 문제가 

된다. 생활보호비의 경우에도 시설 상자수

가 시는 7군데, 군은 32군데의 값이 0이므

로 자연 수 형태의 회귀식이 합하지 않

다. 농업비의 경우도 시 가운데에서 경지

(답)면 (1개시), 농업진흥구역(14개시), 농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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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보호구역(22개시), 기계화 경작로(21개

시)의 값이 0이어서 자연 수 형태의 회귀

식이 문제가 된다. 수산비의 경우 시 가운

데에서 수산업종사자수(6개시), 수산 련공

무원수(36개시), 소규모어항연장(49개시), 

어장면 (29개시), 어선보유톤수(24개시), 

해안선연장(46개시), 해수면어획고(25개시)

의 값이 0으로 문제가 된다. 임업비의 경우

도 시 가운데 산림 련공무원수(2개시), 산

불감시원수(3개시)의 값이 0이다. 도로유지

비의 경우 시지역  여수의 수로원수가 0

이고, 군지역 가운데에서 6개 군의 수로원

수가 0이며, 옹진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면

, 도시계획개설도로의 값이 0이라 문제가 

된다.

다) 다 공선성 가능성 

다 공선성(multicollinearity)은 설명변

수간에 선형 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

데 이것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치의 분산과 

표 오차(standard error)가 커지게 되어 

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낮은 t값이 나

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회귀계수의 부호가 

잘못될 수도 있다.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

경우 공선  성격의 변수를 생략하는 등 

이에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. 의

회비의 경우 설명변수들의 성격상 다 공

선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참고로 2002

년 시지역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수와 의

회 련 공무원수간의 상 계수는 0.868, 지

방의원수와 상임 원회수간은 0.715로 상당

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. 일반 리비의 

경우도 일반 리공무원수, 공무원수, 기타

사무보조원수, 청원경찰수간에는 상당한 다

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. 홍보비

의 경우 반수와 통리수간에는 다 공선성

의 가능성이 존재한다. 실제로 시의 경우

(2002년) 이등간의 상 계수는 0.898로 매

우 높게 나오고 있다. 보건 생비의 경우 

인구수, 보건진료인원수, 방 종인원수 

간에는 다 공선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

것으로 생각된다. 한 청소비의 경우에도 

가구수, 청소구역인구수, 쓰 기배출량간에

는 상 계수가 매우 높아 다 공선성의 가

능성이 존재한다. 실제로 시지역의 경우 가

구수와 청소구역인구수간의 상 계수는 

0.995, 청소구역인구수와 쓰 기배출량간에

는 0.957, 가구수와 쓰 기배출량간에는 

0.952로 계산되었다. 환경공해비의 경우 환

경공해 련공무원수의 계수가 음(-)으로 

나타나는 것은 다 공선성의 결과일 가능

성이 높다. 공원녹지비의 경우 공원면 과 

도시공원면 은 다 공선성의 가능성이 매

우 높다. 왜냐하면 74개시 가운데 두 변수

의 값이 다른 시는 남양주, 삼척, 포항, 진

주, 사천, 거제, 서귀포 등 7개에 불과하고 

나머지는 정확하게 그 값이 일치하고 있다. 

수산비의 경우 수산업종사자수의 회귀계수

가 음(-)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공선성의 

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. 민방 리비의 

경우 민방 원수, 민방 련공무원수, 

민방 교육인원수간에는 다 공선성의 가

능성이 매우 높다. 실제로 2002년 시의 경

우 민방 원수, 민방 련 공무원수간의 

상 계수는 0.859, 민방 련공무원수와 

민방 교육인원수는 0.878로 매우 높게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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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나고 있다.  

4) 규모의 경제(economies of scale)

각주 6)에도 언 되어 있듯이 측정단

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 도의 정도에 

따라 체증 는 체감하는 경우 보정이 가

능하도록 되어 있다. 그러나 인구수에 따른 

규모의 경제 여부는 제 로 반 되지 않고 

있다. 일본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른 규모의 

경제 여부가 보정을 통해 부분 으로 반

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한 

분석  용이 필요하다. 즉 인구수( 는 

가구수)가 측정단 로 정해진 측정항목의 

경우는 인구에 따른 규모의 경제 존재 여

부가 분석되어야만 실 인 수요액 산정

이 가능하다. 임성일․이효(1999)에 따르면 

시의 경우 인구수와 1인당 지출액간의 

계는 완만한 L자형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

는 인구 규모가 커짐에 따라 1인당 재정지

출액이 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인구 

규모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변

하지 않는 것으로 명된다면 이는 규모의 

경제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. 이 

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동일한 

질의 공공서비스를 낮은 1인당 비용으로 

공 할 수 있으므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재

원을 배분하게 되면 이들 지역에 필요한 

규모 이상으로 과다한 배분이 래된다. 따

라서 인구수 는 가구수가 측정단 로 되

어 있는 12개 항목(행정정보화비, 징세비, 

문화체육비, 홍보비, 보건 생비, 청소비, 

환경공해비, 사회복지비, 도시계획비, 

진흥비, 하수도비, 소방 리비)의 경우 규

모의 경제 존재 여부에 한 분석이 필요

하다.

바. 수요인센티  련

1) 경상경비 감

2002년도 시와 군의 경상경비 감 표

규모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.

시:Y i= (-2669.83 2600+ 0.756890X 1-
0.768850X 2)×10%   

  

군:Y i= (-2932.33 3150+ 0.769740X 1-
0.776260X 2)×10%

여기서 X 1은 일반회계 규모, X 2는 투

자경비이다. 인센티  규모는 회귀식에 의

한 추정치인 경상비 표 규모( Ŷ i)에서 

실제 경상경비를 차감한 액수이다. 변수에 

인구수를 추가함으로써 인구 규모에 따른 

규모의 경제 여부가 반 될 수 있을 것이

다.

2) 상수도요  실화

◦ 실화율 = 톤당공 단가/톤당요 원가

◦ 결손차액 = ( 년도 결손액- 년도 

결손액)× 수량×365

◦ 인센티  규모 = ( 년도 실화율-

년도 실화율)×결손차액

자치단체가 조 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

년도에 비해 톤당 요 원가가 크게 오르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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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 도 톤당공 단가 톤당요 원가 톤당결손액 실화율  수 량

2000년 343 570 227 0.602

2001년 448 693 245 0.646 55,249

자료 : 행정자치부(2002B). 

( ) 구리시의 경우(2002년도)

는 경우 설령 자치단체가 공 단가를 인상

한다 해도 인센티  규모가 음이 되어 자

치단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합리

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. 구리시의 경우

를 로 들어보면 의 표와 같다.

따라서 구리시의 인센티  규모는 

-1,600만원이 된다.17)  이러한 가능성을 

이기 해서는 인센티  규모를 다음과 같

이 바꿀 수 있다.

◦ 인센티  규모 = ( 년도 실화율-

년도 실화율)×k×톤당결손액×

수량×365

여기서 k는 정책변수로서 정부가 실화

율 차이의 어느 비율만큼을 인센티 에 반

할 것인가를 나타낸다. k=1을 입한 공

식을 용하여 인센티 를 산정한 결과 총

인센티  규모는 10,241백만원으로 기존의 

규모 18,157백만원보다 감소하 다. 한 

기존의 배분방식 하에서는 최  31억1천만

원, 최소 -9억1,400만원이고 역인센티 (음

의 값을 갖는) 자치단체의 수가 26개이었

으나 새로운 배분방식 하에서는 최  11억

17) 계산근거는 (0.646-0.602)×(227-245)×55,249

×365≒-1,600만(원)이다.

9,300만원, 최소 -21억6,400만원이고 역인

센티  자치단체의 수는 21개로 인센티

의 범 와 역인센티  자치단체의 수 모두 

어들었다. 참고로 구리시의 경우 -1,600

만원에서 2억1,700만원으로 바 었다.

3) 지방공공청사 리 정화

2002년도 시와 군의 표 행정수요액 산

정공식은 다음과 같다.

시 : Yi = (2764.095615+0.002868X1+     

0.009740X2+0.079356X3+0.003637X4+

 0.009371X5+0.003814X6)×3.977

군 : Yi = (2764.095615+0.004868X1+

   3.959740X2+12.079356X3+0.003637X4+

   29.38937X5+62.763814X6)×0.953

여기서 X1은 공무원수, X2는 인구수, 

X3는 일반 리공무원수, X4는 공공청사면

, X5는 기타 사무보조원, X6은 청원경찰

수이다. 인센티  규모는 정면 기  표

행정수요(일반 리비)에서 보유면 기  

표 행정수요(일반 리비)를 차감한 액인

데 정공공청사면  산정공식은 다음과 
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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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Yi=3.166787+1.061210 lnX 1

여기서 X 1은 공무원수이다. 시와 군에 

해 동일한 정공공청사면  산식을 쓰

고 있는데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. 즉 

시와 군 모두 청사면 의 유일한 결정요인

이 공무원수만인지, 업무나 기능 등 다른 

차별화되는 요인은 없는지에 한 분석이 

있어야 할 것이다. 한 정면 기  표

수요 계산시 공무원수가 정공공청사면  

산정공식을 통해 X 4에 향을 주는 동시

에 X 1  역시 공무원수이므로, 이 으로 

향을 미치게 되어 비합리 이다. 즉 공무원

수가 늘어나면 X 1과 정청사면 ( X̂ 4) 

값의 증가로 정면 기  표 행정수요가 

이 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인센티 를 교

부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. 정면 에 비해 

큰 면 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

공무원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역인센티 에

서 인센티 로 환시킬 수 있는 바람직하

지 못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. 따라서 단기

으로는 정청사면 을 추정할 때 자치

단체가 자의 으로 조정할 수 없는 변수들

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회귀식을 사용해야 

하고, 장기 으로는 이 인센티 를 폐지하

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. 

4. 결 론

기 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포함한 지방

교부세 산정방식은 그 동안 꾸 히 개선․

보완되어 왔다. 참여정부가 캐치 이즈로 

내걸고 있는 국가의 균형발 을 달성하기 

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에 한 

객  평가와 그에 따른 개편작업이 진행

되어야 한다.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 그 

규모나 기능으로 볼 때 가장 요하다고 

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역시 비  시각

에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. 련법 조

문에 입각할 때 지방교부세의 기능은 부족

한 재원의 보장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

완화라 할 수 있다.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

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한정한 욕구를 반

하는 소요재원 규모를 모두 충당할 수 

없는 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의 최우

선  목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에 

두어야 할 것으로 단되고 이는 국가의 

균형발 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. 이 목표

를 달성하기 해서는 복잡한 산정방식이 

필요 없고 몇몇 주요 변수만을 이용해서도 

합리 인 배분이 가능하고 이에 한 보완

은 보정 기능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

다. 한 특별시, 역시, 도, 시, 군 등 각

 자치단체의 여건과 기능이 상이하다는 

을 감안하면 굳이 모든 자치단체에 해 

재와 같이 동일한 측정항목과 측정단

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.

본고에서는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근

본 인 틀을 뜯어고치는 획기 인 개편방

안 이외에 기존의 제도 내에서 부분 인 

개선․보완을 한 세부 인 다양한 방안

들을 제시하고 있다. 그러나 이 방안들은 

임시방편 이라는 비 을 면할 수 없다.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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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  기능

에 한 재검토가 있어야만 하고 그에 따

라 각 제도의 구조가 다시 짜여져야 할 것

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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